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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

 • HPV(사람유두종바이러스)감염증 예방접종을 통하여 자궁경부암 등을

  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 도모

❏ 사업개요

  ◦ 사업기간: 2026. 1.∼12.

  ◦ 대    상

    - (신규) 12세 남성

    - (기존) 12∼17세 여성 및 18∼26세 저소득층*여성
             *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

  ◦ 내    용: HPV 4가(가다실) 백신 및 시행비 지원

   

구분 지원내용
첫 접종 시기 12~14세 2회 접종 지원

15세 이상 3회 접종 지원
  ◦ 추진근거: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4조(필수예방접종) 

❏ 추진계획

  ◦ 2026. 1.∼ 사업 실시 및 보도자료 배부 등 홍보

❏ 소요예산

  ◦ 102백만 원(기금 51, 도 17, 시 34)

❏ 기대효과

  ◦ HPV은 자궁경부암, 구인두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  

     성경험 이전에 접종하여 예방효과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신규시책 의료지원과 예방접종팀장(52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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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암환자 등 지원사업

 •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  

 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

❏ 사업개요

  ◦ 사업기간: 2026. 1.∼12.

  ◦ 대    상

    - 암환자: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
    - 희귀질환자: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중위소득 140% 미만

  ◦ 사 업 비: 845백만 원(기 235, 도 272, 시 338)

  ◦ 내    용

    - 암환자 의료비

      ž 성인암: 연간 최대 300만 원, 3년간(연속) 지원

      ž 소아암: 최대 2,000만 원∼3,000만 원 이내

    - 희귀질환자 의료비

      ž 만성신장병 등 1,338개 희귀질환

  ◦ 추진근거: ｢암관리법｣ 제13조(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)

              ｢희귀질환관리법｣ 제12조(의료비 지원 사업)

❏ 추진상황(2025. 8. 31. 기준)

  ◦ 암환자 의료비 지원: 138명

  ◦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: 167명

❏ 추진계획

  ◦ 의료기관에 관련 질환자에 대한 사업 안내 협조 요청

  ◦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

연례반복 의료지원과 의료지원팀장(5215)



3. 모자보건사업

 • 산전·산후 관리의 강화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

   영유아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출산가정 조성

❏ 사업개요

  ◦ 사업기간: 2026. 1.∼12. 

  ◦ 대    상: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, 영유아

  ◦ 사 업 비: 4,368백만 원(국 735, 도 1,650, 시 1,983)

  ◦ 내    용: 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 지원

  ◦ 추진근거: ｢모자보건법｣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❏ 추진상황(2025. 8. 31. 기준)

  ◦ 임산부 등록관리(철분·엽산제, 유산균 지원): 1,651명

  ◦ 영유아 등록관리(미숙아, 선천성대사이상환아, 난청환아 등): 119명

  ◦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,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: 112명

  ◦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: 809명

  ◦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: 834명

  ◦ 산후 건강관리 지원(의료비): 1,210명

  ◦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: 1,274명

  ◦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: 946명

  ◦ 산후조리비 지원: 995명

❏ 추진계획

  ◦ 임산부 등록관리: 2,080명

  ◦ 영유아 등록관리(미숙아, 선천성대사이상환아, 난청환아 등): 165명

  ◦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,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: 125명

  ◦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: 1,100명

  ◦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: 900명

  ◦ 산후 건강관리 지원(의료비): 1,500명

  ◦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: 1,600명

  ◦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: 1,200명

  ◦ 산후조리비 지원: 1,700명

연례반복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장(40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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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난임부부 지원사업

 • 보조생식술(체외수정, 인공수정)을 받는 난임부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

  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
❏ 사업개요

  ◦ 사업기간: 2026. 1.∼12. 

  ◦ 대    상

    - 원주시 거주 난임 진단 부부(사실혼 포함)

    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ž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
  ◦ 사 업 비: 1,058백만 원(기 2, 도 792, 시 264)

  ◦ 내    용

    -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당 최대 25회 (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) 지원

    -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

  ◦ 추진근거

    - ｢모자보건법｣ 제11조(난임 극복 지원사업)

    - ｢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｣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❏ 추진상황(2025. 8. 31. 기준)

  ◦ 난임 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: 1,284건

  ◦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: 1,109건(체외수정 899건, 인공수정 210건)

  ◦ 난임부부 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: 79건

❏ 추진계획

  ◦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: 1,400건

  ◦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홍보 및 관리

  ◦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홍보 및 관리

연례반복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장(40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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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가 예방접종 사업

• 면역 인구를 확대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발생을 감소시켜 감염병

  퇴치 및 시민 건강 증진 도모

❏ 사업개요 

  ◦ 사업기간: 2026. 1.∼12.

  ◦ 사 업 비: 8,350백만 원(기금 4,175, 도 1,420, 시 2,755)

  ◦ 내    용

    - 12세 이하 어린이: BCG(피내용) 외 18종

    - 65세 이상 어르신: 폐렴구균, 인플루엔자

    - 고위험군: 신증후군출혈열, 장티푸스

    - 임 신 부: 인플루엔자

    -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

  ◦ 추진근거: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
               제24조(필수예방접종) 및 제25조(임시예방접종)

 ❏ 추진상황(2025. 8. 31. 기준)

  ◦ 어린이 국가예방접종(19종): 41,370건

  ◦ 어르신 국가예방접종(폐렴구균): 2,644건

  ◦ 고위험군 예방접종(2종): 신증후군출혈열 197건, 장티푸스 384건

  ◦ ’24-’25절기 인플루엔자: 82,812건

    - 어린이 26,738건, 임신부 1,398건, 어르신 54,676건

  ◦ ’24-’25절기 코로나19: 30,930건

 ❏ 추진계획

  ◦ 접종률 향상을 위한 적기 접종 대상자 및 미접종자 관리

  ◦ 관내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: 160개소 

  ◦ ’25-’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실시

연례반복 의료지원과 예방접종팀장(52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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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대상포진 등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

 •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  

   질병 합병증 감소로 건강 수준 향상 

❏ 사업개요

  ◦ 사업기간: 2026. 1.∼12.

  ◦ 사 업 비: 263백만 원(시비)

  ◦ 접종기관: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57개소

  ◦ 내    용

    - A형간염 무료 접종(환자 접촉자)

    - B형간염 유료 접종

    - 인플루엔자 지자체사업

      ž 대상: 14~64세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심한 장애인) 및 국가유공자 등

    -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

      ž 대상: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접종률에 따라 연령 범위 확대)

  ◦ 추진근거: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4조

               ｢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｣
❏ 추진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구 분 2023 2024 2025

A형간염 9 3 2

B형간염 2,272 2,257 1,642

인플루엔자*  (22-23절기) 2,675 (23-24절기) 2,386 (24-25절기) 2,334

대상포진 580

(단위: 건 / 2025. 8. 31. 기준)

 

   *인플루엔자: AI대응요원 접종 수 포함 

 ❏ 추진계획

  ◦ ’25-’26절기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실시 

  ◦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홍보 등

연례반복 의료지원과 예방접종팀장(52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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